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인사위원원 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20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58호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심의안건)제1항제6호 및 동항 제8호부터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